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

(2003년 10월 28일 제10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)

제1장    총  칙
[제1조] 

도로교통 질서를 유지수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 및 감소시킴으로서 인신안전을 보호하고,공민,법인과 기타 조직의 재산안전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통행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.

[제2조] 

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의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, 승차자 및 도로교통 활동과 관련된 단체와 개인은 반드시 본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.
[제3조] 

도로교통 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여야 하며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원칙에 따라 집행됨으로써 도로교통이 질서 있고 안전하며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보장한다.
[제4조]
각 급 인민정부는 도로교통 안전관리 업무가 경제건설과 사회발전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한다.현(縣)급.이상의지방인민정부는.도로교통발전의수요에.따라.도로교통.안전법률,법규와,국가관련정책에 근거하여 도로교통 안전관리 계획을 제정하고 이를 조직, 실시하여야 한다.
[제5조]

국무원 공안부문은 중국 전역의 도로교통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책임진다. 현 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도로교통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진다. 현 급 이상 인민정부 산하의 교통 및 건설관리 부서는 각자의 직무책임에 따라 관련된 도로교통 업무를 책임진다.
[제6조] 

각급 인민정부는 도로교통 안전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여 공민의 도로교통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.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와 그에 소속된 교통경찰은 직무 집행시, 도로교통 안전법률 및 법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안전법률과 법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여야  한다. 
기관·,군부대·기업·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본 단체 소속 인원에 대한 도로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교육행정부서 및 학교는 도로교통 안전교육을 법제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.
신문,출판,언론,TV등,관련단체는.도로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.

[제7조]

도로교통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강화하고 선진적인 관리방법과 기술 및 설비를 널리 보급하고  사용하여야 한다.

(본문은 한국인을 위한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 안전법규를 번역한 것으로 원문과 해석이 다를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이용하십시오) 

